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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별첨3. 정의로운 탈석탄법의 기본 설계 내용 

 

 

● 기후에너지환경부, 지방자치단체장은 계획 수립과 실행의 주체. 탈석탄위원회는 심의 ·의결 · 

이행감독의 주체 

● 법 시행 후 탈석탄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시점을 설정(30~35년 사이) 

● 석탄화력발전사업자가 발전소 폐쇄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 

●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폐쇄신청서를 취합 후 종합 고려하여 탈석탄계획을 수립 

● 수립된 탈석탄 계획은 탈석탄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받고,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함. 수립된 

탈석탄 계획의 결과를 각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 

● 탈석탄위원회가 발전사업자의 폐쇄신청서 내용의 달성 기여도(탈석탄 기여도, 정의로운 전환 

기여도)에 대해 심의·의결하면, 이 결과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자를 

우대하여 보상 및 지원할 수 있음.  

● 탈석탄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고, 노동전환(고용유지 및 

고용안정, 근로조건 저하 방지)을 실행함.  

● 탈석탄계획에 따라지방자치단체장은 전환지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. 

 

 


